
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제도 개편 안내
(시행일: 2022.7.1.)

■ 실업급여 수급자 여러분,

	 코로나19	거리두기	해제	및	일상회복에	따라	2022년 7월 1일부터	『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』가	

아래와 같이	시행됨을	알려드립니다.	

➊ 실업인정 방식 및 재취업활동 기준

		 ▶	출석형 실업인정(전체 의무 출석) : 1차(집체교육), 4차(창구상담), 수급만료일(마지막 차수) 직전 실업인정일(장기

수급자만 해당) 

									-	반복,	장기수급자	등은	필요할	경우	출석형	실업인정으로	지정	가능

		 ▶	재취업활동 횟수 및 인정범위 등 세부 변경 사항

       	※ 재취업활동이란? 구직활동과	구직외(취업특강	등)	활동으로	구분

         - 취업특강은	3회, 직업심리검사는	1회, 심리안정프로그램은	1회까지만	인정

         - ‘어학수강’은	재취업활동으로	불인정

         - 동일한 날짜에	행한	여러개의	재취업활동은	1회만 인정

         - 동일기업 구직활동 시	입사지원,	적성시험,	면접	등	채용단계가	다르면	각각의	구직활동으로

												인정(동일기업	단순	반복지원은	불인정)

➋ 허위·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.

		 ▶	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 시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·취업거부 등을 한 경우 1차 경고 → 부지급

➌ 수급자 맞춤별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.

		 ▶	취업지원을 원하는 수급자에게는	취업	준비상태,	취업역량,	취업준비도에	따라	맞춤별 재취업지원(채용정보	제공,	알선,	

훈련,	컨설팅	등)을	하고,	반복수급자에게는	4차	이후부터	집중	취업알선	실시,	장기수급자는 수급만료 전 최종 출석상담 

등을	통해	강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	제공할	예정입니다.	아울러,	재취업지원	상담	시	새정부	핵심	고용서비스	국정과제인	

‘구직자 도약 패키지’와 연계한 AI기반 직업역량진단시스템(Job Care)을	시범	적용하여	희망직종의	고용시장	현황,	

채용정보,	추천	훈련과정	등을	제공할	예정입니다.	

■ 적용 대상

		 ▶	‘22.7.1. 수급자격 신규신청자,	기존	수급자는	소정급여일수	210일	이상인	장기수급자에	대해	취업지원	부분만	적용

됩니다.

■ 실업급여와	관련한	궁금하신	사항은	국번없이	1350을	누르셔서	전화로	상담을	받으시거나,	창구	담당자에게	문의하시기	

바랍니다.	 

재취업활동 인정 범위

1차	:	집체

2차~4차	:	선택가능

5차	이후	:	구직활동	1회	이상	반드시	포함

1차	:	집체

2차~4차	:	4주	1회

5차	이후	:	4주	2회

일반수급자

반복수급자
이직일	기준

5년간	3회	이상	수급한	자

장기수급자
소정급여일수	210일	이상

만60세 이상 및 장애인

1차	:	집체

2차~3차	:	구직활동만	가능

4차	이후	:	구직활동만	가능

1차	:	집체

2차~3차	:	4주	1회

4차	이후	:	4주	2회

1차	:	집체

2차~4차	:	선택가능

5차~7차	:	구직활동	1회	이상	반드시	포함

8차	이후	:	구직활동만	가능

1차	:	집체

2차~4차	:	4주	1회

5차~7차	:	4주	2회

8차	이후	:	1주	1회

1차	:	집체

2차	이후	:	자원봉사	등	폭넓게	인정

1차	:	집체

2차	이후	:	4주	1회

재취업활동 최소 횟수구분


